
붙임4  경력직 대상 경력 인정분야

채용분야 경력인정 분야

토목
토질·지질, 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 및 공항, 철도·삭도,
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어업 토목, 토목시공, 토목품질 관리, 측량 및
지형공간, 정보, 지적 관련 경력

전산 정보보안, 개인정보보호


